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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고 인 ○○○

검 사 송창진 소 건 공판( ), ( )

변 인 생략< >

판 결 고 2014. 4. 3.

피고인 벌 원에 처한다5,000,000 .

피고인이 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 일 산한 간 피고인100,000 1

노역장에 치한다.

압 증 내지 를 몰 한다4 9 .

벌 에 상당한 액 가납 명한다.

피고인 청주시에 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.

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 연 를 과39%

할 없는데도 피고인 사 실에 채 자 부 계약 를2012. 2. 9. ●●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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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 공받고 개월간 원 부를 하면 연 에 해당하는 이자4 3,000,000 60%

원 받 것 롯하여 채 자 명에게 합계 원 부를 하600,000 99 471,950,000

면 한 이자 과하는 이자 합계 원 받았다71,175,000 .

피고인 법 진1.

피고인에 한 각 경찰 피 자신 조1.

에 한 경찰 진 조1. ◎◎◎

경찰 압 조 증거목 번 번1. ( 23 )

부업 고 명함 부내역 증거목 번 번 사보고 부업 등 황 자료 편1. , ( 20 ), (

철 사보고 탁상달 사본 편철 사보고 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), ( ), ( ,

번 번38 )

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 및 택1.

각 부업 등 등 및 이용자 보 에 한 법 조 항 조19 2 3 , 8

항 벌 택1 ( )

경합범가1.

법 조 단 조 항 조37 , 38 1 2 , 50

노역장 치1.

법 조 조 항70 , 69 2

몰1.

법 조 항48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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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납명1.

사소송법 조 항334 1

판사 희상 _________________________


